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 안 사 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Ⅲ.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476,180 482,879 △6,699 △1.4

일 반 회 계 87,067 93,766 △6,699 △7.1

특
별
회
계

소 계 389,113 389,113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13 5,113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84,000 384,000 - -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326,073 1,224,667 101,406 8.3

일 반 회 계 438,550 327,794 110,756 33.8

특
별
회
계

소 계 887,523 896,873 △9,350 △1.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050 13,050 △12,000 △92.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8,740 98,740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87,733 785,083 2,650 0.3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9,646 46,345 △6,699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9,646 46,345 △6,699

○ 향후 납부할 지하도상
가 임대료 상계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93,464 182,708 110,756

계
속
사
업

재난관리기금적립 244,220 135,920 108,300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 비용을 위한 적

립금 확보



2) 교통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9,244 45,819 3,425
○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대부료

감면을통한소상공인, 소기업지원

대금e바로 재구축 - 969 △969

○서울시대금e바로와조달청하도급

지킴이 통합 사용으로 재구축 예산

절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000 350 2,650

계
속
사
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3,000 - 3,000

○민자터널과연계추진을위한기본설계비

30억원편성함으로써, 대규모투자사업촉진

으로침체된지역경제에활력부여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 200 △200

○국립의료원신축이전사업의추진여부

가불투명하여사업추진이곤란함에따른

예산감추경

용산공원 북측 주변 도
로확장

- 150 △150

○용산공원북측지구단위계획관련유관기

관에서시행중인교통영향평가용역에본

용역내용이포함되어있어추가타당성조사

불필요함에따라당해연도예산감추경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 12,000 △12,000

계
속
사
업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 12,000 △12,000

○ ’20년3월지정된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구룡사거리지하화가포
함됨에따라, 구룡교확장공사추진여부에
대해협의중에있어, 금년도공사발주를
위해편성한 예산 감추경



Ⅳ. 검토의견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7.1% 감소한 871억원임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33.8% 증가한 4,385억 50백만원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92.0% 감소한 10억 50백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51억 13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987억 40백만원)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3,840억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7,850억 83백만원임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44조 7,067억

93백만원(총계규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

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 6,512

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원)’, ‘세외수입(283

억원’, ‘지방채(2,92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

입 등(1,176억원)’이며,



¡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

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3,060억원), 그린뉴딜 활성화(750억

원), 스마트시티 실현(550억원), 사회 안전망 확충(3,453억

원), 스타트업 성장 지원(635억원), 로컬 자생력 강화(265억

원)에 집중 투자 예정이며,

¡ 이밖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보전과 서울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위한 2,959억원을 편

성했는데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이에 해당

되며,

¡ 안전총괄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66억 99백만원) 감소한 4,761억 8천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한 1조 3,260억 73백만원임.



2. 사업별 검토의견

가. 세입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은 기정예산 대비 1.4%(66억 99백만원) 감소한 4,761억 8

천만원이며,

¡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에서 기정예산 463억 45백만원 대비 66억 99백만원이

감소한 396억 46백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인데,

¡ 코로나-19 대응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대부료

감면을 신청한 2,580개 점포1)(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중

상계처리 예정인 1,437개소(순수상계 1,154개소, 환급‧상계

복합 283개소)에 대한 대부요율 한시적 감면(6개월, 50%)

을 적용한 결과임.

연간 대부료 = 재산평정가격 × 대부요율
감면 대부료 = 재산평정가격 × 대부요율 × 50% × (6개월/12개월)

¡ 한편, 이미 1년 치 대부료를 납부한 점포 중 해당 감면금액

만큼의 환급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지

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에서 34억 25만원 증액 편성함.

¡ 참고로, 금년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상기와 같이 소상

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재난발

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1) 전체 지하도상가 점포 2,788개 중 85개는 미신청(연락 불가능 등)와 123개는 비대상(공실, 상인회 이용 등)임.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 이에 3월 31일 중앙정부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을 단행함에 따라 감경근거

가 마련되어 대부료의 감면조치가 실현되었는 바,

¡ 서울시로서는 대부료 수입 감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

게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하겠음.

2)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
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
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
용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재난관리기

금 적립’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의 예산을 증액편성하

고 ‘대금e바로 재구축(기정예산 9억 69백만원)’사업의 예산

을 감액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 먼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적립’은 기정예산 1,359억

2천만원 대비 1,083억원(79.7%)이 증가한 2,442억 2천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1,359억 2천만

원)을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수해 등의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A)

집행액
(집행률)

추경액
(B)

추경
예산안
(A+B)

추경 사유

총 계 182,708 163,559 110,756 293,464

1 안전총괄
재난관리기금(재난
계정) 적립

135,920
135,920

(100.0%)
108,300 244,220

○향후발생할수있는재난(수해
응급복구등재난대비기금적립금
확보

2 건설혁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5,819
27,639

(60.3%)
3,425 49,244

○코로나19로인해피해를입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을위한대부료6개월감면분
환급

3 건설혁신 대금e바로 재구축 969
-

(0%)
△969 -

○서울시대금e바로시스템사용
중지및 조달청하도급지킴이로통합
운영함으로서, 사용자편인증진및
예산절감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

난계정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됨.

¡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을 살펴보

면, 금년 6월 초 기준 14차례에 걸쳐 총 9,063억 9천간백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지출하고, 전년도 사고이월

액 15억 21백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470억 66백만원

으로,

[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2020년 6월초 기준)
구 분 금액(백만원) 주요 내용

계 812,712 코로나19 대응
93,682 ’20년 재난예방 사업

1차(’20.1.28.) 16,817 대중교통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 홍보활동 지원 
2차(’20.2.04.) 2,882 방역물품 구입, 감염병 진단장비 및 시약,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등
3차(’20.2.17.) 2,975 대중교통시설 방역비 지원, 구급대원 방역장비 구매 지원 등
4차(’20.3.03.) 35,948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응압병상 확보 

5차(’20.3.12.) 10,084 (코로나 긴급대응) 천 마스크 제작,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92,049 (시설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6차(’20.3.18.) 33,589 해외마스크 구매, 방역물품 구매 비원, 잠시멈춤 캠페인 지원 등
7차(’20.4.09.) 826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 방역물품 지원,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
8차(’20.4.23.) 16,618 온라인 등교 개학 지원,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대책 지원 등
9차(’20.4.24.) 3,977 선별진료소 검사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10차(’20.5.08.) 250,000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11차(’20.5.12.) 108,300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2차(’20.5.19.) 325,886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13차(’20.6.02.) 3,025 (코로나 긴급대응) 방역물품 지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1,633 (시설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및 제설자재 구매

14차(’20.6.08.) 1,785 청사 및 소극장 방역,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5조제2항3)에 따른 법정 의무예치금 2,602억 48백만원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이처럼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의무예치금까지 대폭

적으로 사용한 원인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 4월 2

일 신설된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4) 적용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이 허용됨에 따른 것임.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회 증액 편성된 1,083억원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 총 잔액이 1,553억 66백만원(47,066백

만원+108,300백만원)에 불과하여 법정 의무예치금을 만족시

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다만,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의무예

3)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ᆞ관리) 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
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
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
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
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
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ᆞ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
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
다.



치금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사용 후 언제까지 의무예치금

의 법정 수준을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아 법정 의무예치금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장

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차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의무예치금 회복을 우선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된 지금의 현실을 반

영하여 다가올 풍수해 대비 재원과 코로나-19 대응의 부족

및 추가 재원 확보차원에서 금번 제295회 정례회에 「서울

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임.

¡ 다음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은 기정예산 458억 19

백만원 대비 34억 25백만원(7.5%)이 증가한 492억 44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 이는 앞서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코로

나-19에 따른 지하도상가 대부료 감면조치 중 이미 1년치

대부료를 납부한 점포에 대한 감면분 환급을 위한 것임.

¡ 실제로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별 특정 상가(소공, 강남

역)의 유동인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전

‧후 소공지하도상가의 경우 66~69% 감소, 강남역지하도상

가의 경우 36~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차인들의 매출

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

직한 조치라 여겨짐.



[표] 코로나-19 상황별 유동인구 분석(소공‧강남지하도상가) (단위: 명)
구    분 소공지하도상가 강남역지하도상가

유동인구 증  감 유동인구 증  감
국내 1번째 코로나확진자 발생(1.20) 21,341 - 134,702 -
코로나 심각단계 상향(2.23~5.5)  6,601 △14,740(69%↓) 80,421 △54,281(40%↓) 
사회적거리두기(3.22~5.5)  6,510 △14,831(69%↓) 80,986 △53,716(40%↓)
생활방역 전환(5.6~5.27)  6,961 △14,380(67%↓) 85,705 △48,997(36%↓)
국가재난지원금 지원(5.11~5.27)  7,243 △14,098(66%↓) 86,241 △48,461(36%↓)

* 기간별 평균 / 국내 1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1.20) 대비 증감

¡ 다음으로, ‘대금e바로 재구축’사업은 ‘11년 최초 구축된 대

금e바로 시스템의 복잡‧노후화 및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

면 재구축하려던 ‘20년 신규사업으로 기정예산 9억 69백만

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이는 2021년부터 현행 서울시의 ‘대금e바로’를 점차 폐지하

는 대신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통합사용하기로 결정함

에 따른 것인데,

[표] 대금e바로와 하도급지킴이 비교
구분 대금e바로 하도급지킴이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조달청
사용기관 서울특별시

(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
정부기관, 광역단체, 기초단체, 공공기관 

등
사용대상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건설공사 및 SW용역계약 등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구축시기 2011년 2013년

연계 
금융기관

10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씨티,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16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씨티,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장점 - 서울시 업무흐름, 기능개선 등 신속반영 - 원‧하도 전자계약 체결 기능 제공



¡ 당초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① 서울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회계시

스템과의 연계 불가, ②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

관 포함)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괄 통계 기능 출력화면

구현 불가, ③ 서울시 행정포털 자동로그인 연계 불가 등의

한계로 ‘대금e바로’를 대신한 통합사용이 불가했으나,

¡ 금년 1월 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ISP 수

립 사업” 입찰공고 후 4월 서울시가 상기의 한계사항에 대

해 조달청에 해소 반영 가능여부를 문의(건설혁신과-5988,

‘20.4.23.)한 결과

¡ 조달청으로부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ISP 수립 사

업”(‘20.9월말 사업종료)을 통해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한 후

차년도에는 “2021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라는 회신(전자조달관리과-3463, ‘20.4.28.)을 받아 이에 근

거한 것임.

¡ 따라서 이번 감추경 자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바람직

하고 그 당위성은 인정된다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보다 조

- 내부 행정시스템(e-호조, 행정포털 등) 연
계로 자동로그인 기능제공

- 서울시(자치구 포함) 통계 직접 출력
- 하도급사 실적증명서(원도급사 폐업 등) 

요청 시 전자화 발급 가능
- 전국 단일 시스템으로 전용계좌, 사용방

법 습득 용이
- 사용기관별 예산투자 없이 활용

단점
-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관리 불편
- 노후화로 사용불편 및 보안취약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발생

- 일부 계약정보 수기입력, 별도 로그인
- 서울시 요구사항 신속한 반영 어려움
- 기관별(시‧구) 통계기능 별도 제공



기에 이 같은 협의가 이뤄졌다면 연평균 3억 13백만원 가량

지출되었던 대금e바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 절감이 가능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표] 최근 5년간 대금e바로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균

유지관리비 218 295 300 347 405 313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제2

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사업 1건에 기정예산 120

억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교통사업특별회계)

¡ 동 사업은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구룡교 확장공사 발주를 위해 120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3월 지정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A)

집행액
(집행률)

추경액
(B)

추경
예산안
(A+B)

추경 사유

총 계 12,000 470 △12,000 -

1 도로계획
제2자유로 종점부(난
지도길) 입체화

12,000
470

(1.4%)
△12,000 -

○ ’20년3월지정된고양창릉공공
주택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에구룡
사거리지하화가포함됨에따라, 구
룡교확장공사추진여부에대하여
협의중에있어, 금년도공사발주
를위해편성한120억원전액감
추경



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구룡사거리 지하화 개선안이 포함됨

에 따라

[위치도]

¡ 구룡사거리 구간에 대한 파주운정3지구와 고양창릉지구 간

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

재는 고양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구룡사거리 구간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야 확

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당 구룡교 확장공사의 금년 내 발

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것임.

¡ 서울시는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 및 조정으로 동 사업의 추진에 더 이상의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본 사업과 같이 교통

관련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면

밀한 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1건에 30억원 증추경과 ‘국립중

앙의료원 진입로 개설’과 ‘용산공원 북축 주변 도로확장’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는 현재 추진 중인

민자터널(10.4km, 월릉IC~삼성IC)과 별개로 동부간선도로

군자교부터 월계1교까지(동부간선도로 구간, 11.3km) 그리

고 영동대로 학여울역부터 경기고앞까지(영동대로 구간,

2.4km) 연장 13.7km에 폭 4~6차로의 지하터널을 건설하려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A)

집행액
(집행률)

추경액
(B)

추경
예산안
(A+B)

추경 사유

총 계 350 - 3,000 2,650

1 도로계획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 - 3,000 3,000

○민자터널과연계추진을위한기
본설계비 30억원 편성함으로써,
대규모투자사업촉진으로침체된
지역경제에활력부여

2 도로계획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200
-

(0%)
△200 -

○국립의료원신축이전사업의추진
여부가불투명하여사업추진이곤란
하므로,당해연도예산감추경

3 도로계획
용산공원 북측 주변 도
로확장

150
-

(0%)
△150 -

○용산공원북측지구단위계획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차로수,
주변영향, 도로선형등이 포함
되어있어추가타당성조사불
필요함에따라당해연도예산
감추경



는 사업(2018.1.~2028.12.)으로 총 사업비 1조 9,839억원(전

액 시비) 중 금회 신규로 30억원을 편성함.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이 병

행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난 제290회

정례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 의회를 통과한 후 제3자제안 공고 및 제안서 검토‧평가

를 거쳐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본 재정사업의 경우 ‘22년 착공 예정인 민자터널의 건설과 연

계 추진을 위하여 ‘21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기본

설계비용 211억원 중 금회 소요비용 3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① 민자통합 구간
‣위 치 : 월계IC~월릉IC
‣규 모 : 6차로, 3.3km(전차
종)
‣사업비 : 5,604억원
‣기 간 : ΄20.10.~΄26.12.

② 민자병행 구간
‣위 치 : 월릉IC~군자교
‣규 모 : 4차로, 8.0km(소
형)
‣사업비 : 10,884억원
‣기 간 : ΄20.10.~΄28.12.
이후

③ 영동대로 구간
‣위 치 : 삼성IC~대치IC
‣규 모 : 4차로, 2.4km(소
형)
‣사업비 : 2,543억원
‣기 간 : ΄20.10.~΄27.12.

[구간별 추진계획]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 이후

재

정

터

널

민자통합
(3.3km)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민자병행
(8.0km)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영동대로
(2.4km)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민자터널 우협 협상 실시 공사시행

[단계별 추진일정]

¡ 민자터널과 재정터널의 접속부 공사, 공사 중 교통분산, 개

통시기 등을 감안하면 연계 추진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

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다음 [표] 즉, LIMAC(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

자사업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시행한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동

부간선도로가 현재 법적으로 불법도로임을 감안 기존 4차로

상부도로를 배제하고 검토한 시나리오 3(B/C=1.97)이

LIMAC이 설정한 시나리오 중에는 가장 현실에 부합한 경제

성 분석이라는 판단 하에

[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사업,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구분 관련 근거 수행기관 시나리오 개요 사회적

할인율 B/C

재정
터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
센터(LIMAC)

시나리오1: 
총10차로(상부6+민자4)⇒총8차로(재정4+민자4) 4.5% -0.35
시나리오2: 
총8차로(상부4+민자4)⇒총8차로(재정4+민자4) 4.5% 0.01
시나리오3: 
총4차로(상부0+민자4)⇒총8차로(재정4+민자4) 4.5% 1.97

민자
터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총 6차로(상부6) ⇒ 총8차로(상부4+민자4) 4.5% 1.01



¡ ‘20.5.8일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5708)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어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임.

[표] 투자심사 결과
사 업 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부 서 명 도로계획과

심사결과

및

내 용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우회도로 대안마련

사 업 비 1,983,960백만원 (시비 1,983,960백만원)

¡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홍수

위보다 낮아 안전 및 기능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재정사

업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음.

¡ 다만, LIMAC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서울시가 민자사업

을 추진한 이후 기존의 동부간선도로 상부 6차로 구간을 폐

쇄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경우 시나리오 3의 경제성 분석결과

가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상차로 폐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사

업의 조속한 완료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서울시 서초

구 원지동으로 신축‧이전 예정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변



교통 여건 개선과 의료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

하려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편성했던 2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함.

¡ 이는 국립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짐

에 따른 것으로 ‘19.9.8일 국립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이전 추진

중단을 공표했으나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이전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도로계획과에서는 금년 2월 7일 서울시 보건

의료정책과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도로계획과-1915, ’20.2.7.)한 결과,

¡ 별다른 진척이 없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설계용역을 중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보건의료정책과-8270, ‘30.3.6.)을

접수한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측 중단발표(‘19.9.8.)가 의회 예산안

제출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욕만 앞세운 다

소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북측 주변 도로확장’사업은 주한 미

국대사관(이하 ‘미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인 용산공원 북측

주변의 도로확장(2개소) 및 신설(1개소)을 위한 사업으로

‘20회계연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했던 예산 1억 5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임.



¡ 이는 본 사업의 총 사업비가 87억원(용지보상비 포함)으로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시 투자심사대상를

위해 타당성조사를 이행하려 한 것이나,

¡ 미대사관 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한 미국대사관부지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안)(‘20.7월 고시예정)’에 대한 시 도시관

리과의 입안 추진 과정에서 금년 1월 본 사업의 도로확장구

간의 도로폭을 조정(31m→26m)하여 보상구간을 제척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신설
B=16.5m 
L=213m

확장
B=30m 
L=449m

확장
B=31m 
L=108m

신설
B=16.5m 
L=213m

확장
B=30m 
L=449m

확장
B=26m 
L=108m

< 사전협의안 > < 최종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 총 사업비가 당초 87억원에서 보상비 50억원(추계액)을 제외

하고 협의안에 따른 공사비 재산출 후 20억원 이내로 축소되

어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임.



¡ 더욱이 미대사관측에서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교통영향

평가 용역에 차로수, 주변 영향, 도로 선형 등이 포함되어 있

어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임.

 본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9.06.~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사전협의(도시관리과-도로계획과)

❍ ´20.01. : 미대사관측 교통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협의

- 보상구간 제척한 도로폭으로 사업 추진

❍ ´20.0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도시관리과→교통정책과)

❍ ´21.01.~´23.12. : 미대사관측과 도로사업 협의 후 설계 및 공사 시행


